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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을 상대로 한 이른바 전세 사기가 기승을

부리면서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으며, 이러한 범죄 행위

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

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적되고 있음.

○ 이에 실거주 목적의 청년 임차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, 주거 관련 정

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임차권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

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임차를 위하여 주택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

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










